
■ 초지법 시행령 [별표 1] <신설 2015.7.20.>

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(제14조 단서 관련)

대부료의

예상증가율
적용 대부료율

20퍼센트이상

50퍼센트미만

1.0퍼센트 － (대부료의 예상증가율 － 20퍼센트)

× 50/10,000

50퍼센트이상

100퍼센트미만

0.85퍼센트 － (대부료의 예상증가율 － 50퍼센트)

× 30/10,000

100퍼센트이상

200퍼센트미만

0.70퍼센트 － (대부료의 예상증가율 － 100퍼센트)

× 15/10,000

200퍼센트이상

500퍼센트미만

0.55퍼센트 － (대부료의 예상증가율 － 200퍼센트)

× 5/10,000

500퍼센트이상 0.40퍼센트


